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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와 배수시설 미흡, 보

강토 뒤채움 흙의 부실시공, 보강재의 설계기준 미적

용 등으로 인해서 보강토 옹벽의 붕괴사고가 종종 발

생하고 있다. 보강토 옹벽은 보강재와 흙의 마찰력

에 의해 수평력을 지지하는 구조로, 보강토 옹벽 보강

재의 설계 및 시공에 설계기준의 적정성에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된 보강토 옹벽의 붕괴 사고

중 보강재 부실이 사고원인으로 지적된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는 다음과 같다.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설계기준 적정성 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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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설계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 시공된 보강토 옹

벽 보강재의 설치 여부, 설치 위치에 대한 설계기준 적정성 평가 및 보강토 옹벽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에 대

한 최상단 2개 보강재의 수평력에 대한 설계기준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들 결과들을 고찰함으로써 차후 수

행되는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보강토 옹벽, 보강재, 설계적정성, 수평변위, 상태평가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design standard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reinforced soil 
retaining wall reinforcement, evaluate the adequacy of design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location and 
installation of already constructed reinforced soil retaining wall reinforcement, and determine the top 2 for the 
case where the structure is installed on the upper part of the reinforced soil retaining wall. We conducted an 
evaluation of the adequacy of design standards for the horizontal force of reinforcing materials, and by 
considering these results, we aim to provide useful data for the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work of 
reinforced soil retaining wall reinforcements to be perform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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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6일 발생한 김해시 나전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높이 10.5m, 길이 120m) 붕괴사고는 붕괴
전 약 40.9㎜의 강우에 따른 침투수의 영향으로 옹벽

뒤채움부 토사층이 연약화되면서 보강재와 흙 사이의

마찰저항력이 감소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

다.[1]

2020년 12월 준공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의 본관과

강당건물 사이 뒤편 옹벽(높이 5m, 길이 5∼8m) 3개소

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20여m 정도 경사면 토사가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하였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강토 옹벽 보강재에 대한 설

계기준,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

사하고, 사고가 발생한 보강토 옹벽에 대한 외관조사,

수평변위조사, 지반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들 결과를

토대로 시공상태 조사에서 굴착 시공으로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배치상태를 조사하고, 대상 보강토 옹벽 보

강재의 설계 및 시공 결과를 설계기준과 비교 검토함

으로써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설계기준의 적정성을 평

가하였다.

Ⅱ. 보강토 옹벽 보강재에 대한 설계기준

국가건설기준 KDS 11 80 10:2021(보강토옹벽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강토 옹벽 보강재에 대한

주요 설계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3]

(1) 보강재의 길이는 전면벽체 기초부터 벽체높이의

0.7배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5 m보다 길어야 한다.

실제 보강재 길이는 상재하중과 외력, 보강재와 뒤채

움과의 마찰저항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두 벽체의 교차각이 70° 이하인 우각부 및 곡선

부의 설계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3) 보강재의 설치길이는 전체높이에 걸쳐 동일하게

하며, 특별한 하중조건이나 목적을 위해서 상부나 하

부의 보강재 길이를 길거나 짧게 할 수 있다.

(4) 보강재의 수직설치간격은 0.8m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하고, 최상단 보강재의 설치위치는 전면벽 최상부

표면에서 0.5m 이내로 한다.

(5) 저항영역 내로 설치되는 보강재의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

리 잠정지침에서 보강토 옹벽 상부 및 보강토체 내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4]

(1) 보강토 옹벽 상부에 방호벽이나 방음벽 기초로

서 L형 옹벽 등이 설치될 경우에는 보강토 옹벽에 차

량의 활하중, 성토하중, L형 옹벽 배면에 작용하는 토

압에 의한 수평력, L형 옹벽의 편심에 의한 수직력 등

이 추가로 작용하게 되므로, 설계시 이를 고려해야 한

다.

(2) 보강토 옹벽 상부에 방호벽, 방음벽 등이 설치

되는 경우에는 차량 충돌시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

시 상부 2개열의 보강재에 29kN/m의 수평력을 부가시

킨다. 부가된 총 수평력의 2/3(19.3 kN/m)는 최상단 보

강재가 부담하고, 나머지 1/3(9.7 kN/m)은 두 번째 단

의 보강재가 부담한다. 한편, 차량의 충돌하중은 일시

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토목섬유를 보강재로 사용한

경우에는 충돌하중 고려시 보강재의 장기설계인장강도

산정에서 크리프 감소계수를 제외한다. 따라서 토목섬

유 보강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설계시 산정된 최상단

및 두 번째 단 보강재의 유발인장력 + 차량 충돌로 인

해 부가된 수평력)과 (크리프 감소계수를 제외한 장기

설계인장강도)를 비교하여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보강토 옹벽 상부에 가드레일, 방음벽 등의 지

주(flexible post, beam barriers)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지주는 보강토 옹벽의 전면에서 1m 이상 떨

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가급적 보강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주 설치로 인해 보강재에

손상이 있을 경우 보강재의 파단안정 검토시 이를 고

려한다. 한편, 설계시 상부 2개열의 보강재에는 총

4.4kN/m의 수평력을 부가시킨다. 부가된 총 수평력의

2/3(2.9kN/m)는 최상단 보강재가 부담하고, 나머지

1/3(1.5kN/m)은 두 번째 단의 보강재가 부담한다. 따라

서 (설계시 산정된 최상단 및 두 번째 단 보강재의 유

발인장력 + 부가된 수평력)과 장기설계인장강도를 비

교하여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한편, 고속도로 설계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적용기준은 다음

과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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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강재의 길이는 전면판 기초부터 벽체높이의

0.7배보다 길어야 하며, 실제 보강재 길이는 상재하중

과 외력, 보강재와 뒤채움과의 마찰저항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보강재의 설치길이는 전체높이에 걸쳐 동일하게

하며, 특별한 하중조건이나 목적을 위해서 상부나 하

부의 보강재 길이를 길거나 짧게 할 수 있다.

(3) 보강재의 수직설치간격은 1.0m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하고, 저항영역내로 설치되는 보강재의 길이는 최

소 1.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블록식 보강토 옹벽부에 성토부 시설이 있는 경

우는 보강토 옹벽 보강재를 기초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해야 한다.

Ⅲ.  현장조사

1. 현황

대상 보강토 옹벽의 형식은 블록식 보강토 옹벽이며,

연장은 약 120m(Sta. 0.0~120.0m), 지면 노출 높이는

0.8~3.4m이다. 대상 보강토 옹벽의 측면 전경은 그림

1. 대상 보강토 옹벽의 보강재 표준단면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보강토 옹벽의 측면 전경
Figure 1. Side view of the target reinforced earth retaining wall

2. 현장조사

본 연구에서는 대상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설계기

준 적정성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서 대상

보강토 옹벽에 대한 현장조사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구조물의 제원조사, 외관조사, 수평변위 측정, 지반조

사, 보강토 블록의 압축강도 추정을 수행하였다.

대상 보강토 옹벽에 대한 제원조사 결과, 시공된 보

강토 블록, 기초 콘크리트의 주요 제원은 설계도면과

일치하였다.

대상 보강토 옹벽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 Sta.

30.0m 지점의 옹벽 전면부에 균열폭 0.3mm 이상의 수

직균열, 보강토 블록 일부 파손, 뒷채움부 슬래그 포설

노상표면의 인장균열이 조사되었다.

Grid 8T H=0.20 L=3.62

Grid 8T H=0.60 L=3.62

Grid 8T H=1.20 L=3.62

Grid 8T H=1.80 L=3.62

Grid 8T H=2.20 L=3.62

Grid 8T H=2.80 L=3.62

속채움 잡석 25mm

뒤채움 잡석 25mm
q = 15.0 KN/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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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강토 옹벽 보강재 표준단면도
Figure 2. Standard cross section of reinforcement of target
structure.

한편 보강토 옹벽 보강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수평변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Sta. 0.0m에서 Sta.

120.0m까지 5m 간격으로 수평변위를 측정하였다.

수평변위 측정결과, Sta. 19.0m~38.5m 지점에서 시

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세부지침 옹벽편의 상태평

가 기준에 의하면 계획선형 오차(전도/경사)의 상태평

가기준(보강토 옹벽)의 최대기울기의 범위가 3%이상

-4%미만인 평가기준 d등급과 최대기울기의 범위가

4%이상인 e등급 수준의 경사/전도의 정도가 아주 심

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평가되었다.[6] 대상 보강토 옹벽

의 수평변위 측정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수평변위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림 3. 수평변위 측정결과
Figure 3. Horizontal displacement measure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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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평 변위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
Table 1. Condition Evaluation Results for Horizontal
Displacement
측정 위치 기울기 수평변위(%) 상태평가
Sta. 19.0m 87.11° 3.2 d
Sta. 20.0m 86.65° 3.9 d
Sta. 25.0m 82.55° 9.0 e
Sta. 30.0m 78.05° 15.3 e
Sta. 35.0m 82.20° 9.5 e
Sta. 36.0m 85.53° 7.2 e
Sta. 37.0m 84.86° 5.7 e
Sta. 38.0m 86.21° 4.2 e
Sta. 38.5m 86.88° 3.5 d

한편 대상 보강토 옹벽에 대한 지반조사를 위해

Sta. 55.0m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들밀도시험,

기본 물성시험, 직접 전단시험을 실시하였다.

지반조사 시험 결과,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KS F 2311) 기준 95%를 하회하는 94%로 추정되

었으며,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을 제외한

기본 물성시험, 전단시험은 뒷채움재 역할로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시험 측정되었다.

보강토 옹벽에 대한 반발경도 시험결과, 설계기준강

도 대비 80~92%로 설계기준강도 대비 하회하는 것으

로 추정되었으며, 측정 부위 및 부재에 육안상 심각한

강도 저하 현상은 없는 상태 조사되었다.

3. 보강재 배치상태 조사

본 연구에서는 앞의 외관조사 결과에서 균열폭

0.3mm 이상의 수직균열이 발생한 Sta. 30.0m 지점과

수평변위 조사결과에서 수평 변위의 상태평가가 d, e

등급으로 나타난 Sta. 19.0m~38.5m 지점에 대하여 보

강재의 시공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Sta. 15.0m, Sta.0

27.0m, Sta. 32.0m 지점에서 보강토 옹벽 보강재 배치

상태 조사를 위해 굴착 시공을 실시하였다.

보강토 옹벽 보강재 배치상태 조사결과, Sta. 15.0m,

Sta. 27.0m, Sta. 32.0m 지점에서 뒷채움재 속 그리드

보강재 6단 중 하부를 기준으로 No.1, No.2 그리드 보

강재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No.3~No.6 보강재는 미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강재가 미시공된 구간에서는 보강토 블럭 상단고 기

준 약 1.0m 굴착 후에도 보강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강재 미시공 지점의 보강재 굴착확인은 그림 4, 그

림 5와 같다.

그림 4. 굴착확인에 의한 보강재 미시공(Sta. 15.0m)
Figure 4. Non-construction of reinforcement by confirmation
of excavation(Sta. 15.0m)

그림 5. 굴착확인에 의한 보강재 미시공(Sta. 27.0m)
Figure 5. Non-construction of reinforcement by
confirmation of excavation(Sta. 27.0m)

Ⅳ. 보강재 설계기준 적정성 평가

1. 보강재 설치 설계기준 적정성 평가

현장굴착에 따른 보강토 옹벽 보강재 배치상태 조

사결과, Sta. 15.0m, Sta. 27.0, Sta. 32.0m 지점에서

보강재 6단 중 하부를 기준으로 No.1, No.2 강재만 시

공되고, No.3~No.6 보강재는 미시공되어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관조사결과 Sta. 30.0m 지점의 옹벽 전면부

에 균열폭이 0.3mm 이상인 수직균열이 발생하고 보강

토 블록 일부가 파손된 부분과 일치하였으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옹벽편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른 보강토 옹벽 수평변위 측정결과, Sta.

19.0m~38.5m 지점에서 d~e 등급 수준의 경사 정도가

측정되었다.

따라서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설치에 대한 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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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외관조사 결과와 수평변위

조사에 의한 상태평가 결과가 기본자료로 사용되면 유

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보강재 일부 미시공 구간의 보강재 시공

상태를 표준단면도에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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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8T H=0.60 L=3.62

Grid 8T H=1.20 L=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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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 8T H=2.80 L=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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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보강재 일부 미시공 구간의 보강재 시공 상태((Sta.
0.0m-40.0m)

Figure 6. Reinforcement construction status in some
unconstructed sections((Sta. 0.0m-40.0m)

2. 보강재 설치위치에 대한 설계기준 적정성 평가

현장 굴착조사에서 보강재 배치가 확인된 구간에서

보강재 배치 조사결과, 최상단 보강재 위치가 그림 7

과 같이 보강토 블럭 상단고에서 깊이 60cm에 위치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7. 최상단 보강재 위치
Figure 7. The location of top reinforcement

최상단 보강재 위치가 깊이 60cm에 배치된 것에 대

해 보강토 옹벽의 설계와 관련된 지침 및 기준을 적용

할 경우, “국가설계기준 KDS 11 80 11 보강토옹벽,

2021(국토교통부, 2021.12)”의 “4.1.1 보강토옹벽 적용기

준, (4) 보강재의 수직설치간격은 0.8m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하고, 최상단 보강재의 설치위치는 전면벽 최상

부 표면에서 0.5m 이내로 한다.”로 하고 있어서, 대상

구조물의 최상단 보강재의 설치위치는 전면벽(블럭)의

상단고를 기준으로 할 때 0.5m를 초과하는 깊이에 설

계,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가설계기준에 따른 최상층 보강재 설치위

치에 대한 현 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보강토 옹벽 상부의 구조물 설치될 경우 보강재

에 대한 설계기준 적정성 평가

1) 보강토 옹벽 상부에 구조물 미설치

설계시 산정된 최상단 및 두번째 단 보강재의 유발인

장력과 장기설계인장강도를 비교하여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강재 장기설계인장강도

Tavailable = 80/(1.3×1.3×1.7)=27.845(kN/m)

보강재 6단(최상단)

Tmax = 16.47(kN/m) : 안전율 1.691 > 1.5 ∴ O.K

보강재 5단

Tmax = 10.77(kN/m) : 안전율 2.585 > 1.5 ∴ O.K

2) 보강토 옹벽 상부에 가드레일, 방음벽 등 지주 설치

차량 충돌하중을 고려해서 설계시 상부 2개열의 보강

재에 29kN/m의 수평력을 부가시킨다. 부가된 총 수평

력의 2/3(=19.3kN/m)는 최상단 보강재가 부담하고, 나

머지 1/3(9.7kN/m)은 두번째 단의 보강재가 부담한다.

따라서 토목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경우 (설계시 산정된

최상단 및 두번째 단 보강재의 유발인장력 + 차량 충돌

로 인해 부가된 수평력)과 (크리프 감소계수를 제외한

장기설계인장강도)를 비교하여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

였다.

⋅보강재 장기설계인장강도

Tavailable = 80/(1.3×1.3×1.0)=47.337(kN/m)

⋅보강재 6단(최상단)

Tmax=16.47+19.3=35.77(kN/m), 안전율 1.323<1.5 ∴ N.G

⋅보강재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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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x=10.77+9.7=20.47(kN/m), 안전율 2.312>1.5 ∴ O.K

3) 보강토 옹벽 상부에 방호벽, 방음벽 등 설치

설계시 상부 2개열의 보강재에는 총 4.4kN/m의 수

평력을 부가시킨다. 부가된 총 수평력의 2/3(=2.9kN/m)

는 최상단 보강재가 부담하고, 나머지 1/3(=1.5kN/m)

은 두번째 단의 보강재가 부담한다.

따라서 설계시 산정된 최상단 및 두번째 단 보강재의

유발인장력과 부가된 수평력의 합과 장기설계인장강도

를 비교해서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보강재 장기설계인장강도

Tavailable = 80/(1.3×1.3×1.7) = 27.845(kN/m)

⋅보강재 6단(최상단)

Tmax = 16.47+2,9=19.37(kN/m), 안전율 1.438<1.5 ∴ N.G

⋅보강재 5단

Tmax = 10.77+1.5=12.27(kN/m), 안전율 2.269>1.5 ∴ O.K

보강토 옹벽 상부의 구조물 설치될 여부에 대한 검

토 결과 대상 보강토 옹벽의 경우, 설계시 상부의 구

조물 설치가 없는 경우 산정된 최상단 및 두번째 단

보강재의 안전율이 설계에 적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강토 옹벽에 가드레일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산정된 최상단 보강재의 유발인장력과 장기

설계인장강도를 비교한 안전율은 적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따라서 최상단 및 두번째 단 보강재

의 유발인장력과 장기설계인장강도를 비교해서 보강재

의 안전율로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할 경우 보강토 옹

벽 상부의 구조물 설치될 경우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설계기준 적정성

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로 대상 보강토 옹벽에 대한 일

련의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보강토 옹벽 보강재에 대

한 설계 및 시공 내용을 설계기준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설계기준 적

정성 평가를 위해 보강토 옹벽 보강재의 설치 여부와

배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굴착 확인 작업을 수행하

였으며, 굴착 위치 선정은 현장조사의 결과를 활용하

였다. 즉 대상 보강토 옹벽의 외관조사 결과 균열폭이

0.3mm이상 되는 위치와 수평 변위 측정결과에 의한

상태평가 기준 d~e 등급 수준의 경사 정도가 심하게

측정되는 위치를 현장 굴착 위치로 정하였으며, 보강

재 6단 중 하부를 기준으로 No.1, No.2 강재만 시공되

고, No.3~No.6 보강재는 미시공되어 설계기준에 적정

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강재 배치가 확인된 구간에 대해 보강토 옹

벽 보강재의 설치 위치에 대한 설계기준 적정성 검토

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상단 보강재 위치를 측정하여

‘보강토 옹벽의 설계와 관련된 지침 및 기준’을 만족하

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보강토 옹벽에서는 최상단 보강재

가 전면벽 최상부 표면으로부터 60cm에 위치하고 있

음을 확인하여 설계기준인 0.5m를 초과하는 깊이에 설

계,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상구조물에 대해 보강토 옹

벽 상부의 구조물 설치될 경우 보강재에 대한 설계기

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대상구조물의 경우 당초 설계시 보강토 옹벽 상부

의 구조물 설치가 없는 경우로 설계하여 최상단 및 두

번째 단 보강재의 설계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는데

보강토 옹벽 상부에 가드레일의 지주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 최상단의 보강재의

수평력에 대한 안전율이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않아서

대상구조물에 가드레일의 설치 계획되어 있다면 최상

단 보강재의 경우 재설계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보강토 옹벽의 최상단 및 두번째 단 보강재

의 유발인장력과 장기설계인장강도를 비교하여 보강재

의 안전율로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할 경우 보강토 옹

벽 상부의 구조물 설치 될 경우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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